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2014.03.14 신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20-82-60875

③ 대표자 김이종 ④  기부단체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chunghan218@daum.net ⑥ 사업연도  2018년도

⑦  전화번호 02-3676-0194 ⑧  기부금지정연도 2016.06.30

⑨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17길 14(이화동, 3층)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6,660,337 - 6,660,337 8월 4,330,000 2,438,570 26,228,755

1월 6,103,700 3,481,950 9,282,087 9월 4,270,202 2,477,690 28,021,267

2월 8,166,000 9,092,800 8,355,287 10월 7,593,000 130,050 35,484,217

3월 5,597,339 3,166,110 10,786,516 11월 6,031,700 2,839,410 38,676,507

4월 4,370,000 1,237,450 13,919,066 12월 15,253,981 21,567,880 32,362,608

5월 4,673,986 391,300 18,201,752 합계 82,544,538 50,181,930

6월 4,884,293 1,502,680 21,583,365
차기이월 - - 32,362,608

7월 4,610,000 1,856,040 24,337,325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8년

일반관리비  156  김이종 등  22,289,030

진료활동  326  장애인독립진료소  10,829,750

한의학 교육홍보사업  12  김원식 등  6,103,680

보건의료관련 연구활동  30  정책국 등  2,684,470

연대단체지원  143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등  8,275,000

합 계  667  50,181,930

 4.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

체, 한국학교(「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전문모금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공공기관등(「법

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명세

   - 란에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

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

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